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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감정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여, 기존 소프트웨어 완성도 감정으로 분류되어 수행된 완성도감
정, 기성고감정, 하자감정 및 비용감정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판례와 법률적 관점에
서 완성도와 기성고율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완성도는 개발프로세스가 종료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전
제하는 반면, 기성고율 감정은 미완성된 소프트웨어의 개발진척도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종종 소프트웨어 기
성고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 개발 절차에 따른 단계별 가중치를 인정하여 전체 기성고 또는
완성도를 산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감정에서는 대부분 기능의 구현-작동여부 만을 완성도 비율 산정의
척도로 삼고 있는 문제도 존재한다. 또한 기존 소프트웨어 완성도 감정사례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 중 하나
는 소프트웨어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 분석 및 감정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판례에서는 분쟁이 발
생한 원인을 찾아 책임소재를 다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 제기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소프트웨
어 완성도감정과 소프트웨어 기성고감정을 분리할 것을 제안하고 감정 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problems of software completeness appraisal are pointed out and their solutions are
presented by analyzing appraisal cases and judicial precedents. Completeness appraisal, ready-made
appraisal, defect appraisal, and cost appraisal have been classified as and have been evaluated with extant
software completeness appraisals. From a legal point of view, and in judicial precedents,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definition of completeness and the completion rate. This is because the
degree of completeness is evaluated under the premise that the software’s development is complete,
whereas the ready-made appraisal inspects the development progress of unfinished software. Often, in
cases involving software completion rate, the total completion level is calculated by weighting each step of
the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However, completeness evaluations use the software’s
realization-operation as its sole criterion. In addition, another issue not addressed in existing software
completeness appraisal cases is that there is no mention of who is responsible for software defects,
whereas in case law, the responsible party is determined by finding who caused the dispute. In this paper,
we systematically classify these problems, and present a novel evaluation method that separates software
completeness evaluations from software completion eval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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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프트웨어 도급/수급 관계에서 도급자와 수급

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완성도 감

정으로 이어진다[1][3]. 현행 완성도 감정은 계약

관계 프로세스 종료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분

쟁 뿐만이 아니라, 프로세스 진행 중에 발생하여

중단된 분쟁 또한 대부분 완성도 감정 범주에 포

함되고 있다. 이는 완성도 감정과 기성고 감정에

대한 법적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는

점에 연유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도급/수급 계약

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상호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며[2], 따라서 분쟁 발생 시 분쟁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 또한 감정의 중요한 부분으

로 여겨지나, 현행 감정에서 이에 대하여 대부분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분쟁의 책임소재를 규명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특히 기성고 감정에서

개발 프로세스 단계 별 사업 참여자의 역할이 다

르며, 전체 기성고에 대한 단계별 가중치가 있기

때문이다. 판례에서도 하자발생의 원인 및 개발

프로젝트에서 사업 참여자의 역할 수행 여부를

다투고 있는 점을 다수 찾아 볼 수 있다[4][5][6].

본 논문은 기존 완성도 감정에서 혼재되어 사

용되는 하자, 버그, 완성도, 기성고 등 개념을 명

확하게 정의하고, 법률적 정의에 맞는 소프트웨

어 완성도 감정 체계를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2.1. 소프트웨어 완성도 관련 분쟁 유형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뢰된 소프트웨어 완성

도 감정 관련 분쟁 유형은 저작권 침해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도급자와 수급자 사이

에 계약사항의 완전 이행 여부를 다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판결의 청구 유형 또한

채무부존재확인, 용역대금청구, 손해배상, 대금반

환, 부당이익금 반환 등과 같은 소송 판결이 주

를 이루고 있다[1]. Dr. John McManus & Dr.

Trevor Wood-Harper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EU

국가들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214개 중 23.8%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미완성

인 상태로 중단되었으며, 완료된 76.2% 163 개

프로젝트 중, 69개 프로젝트는 계약된 일정을 넘

겨 납품되거나 요구된 완성도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추가적 작업 비용이 요구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7]. 더 나아가 개발되어 납품된 소프트웨어

의 많은 수가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

여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어버린다고 한다[8]. 이

는 소프트웨어 개발 도급/수급 관계에서 다양한

유형의 완성도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2.2. 소프트웨어 완성도 관련 법률적 문제

소프트웨어 개발 도급/수급 계약은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3]. 소프트

웨어는 무형의 지적 창작으로 시작하여 유형의

제작품 형태로 그 실체를 내 보인다. 소프트웨어

개발 도급/수급 계약은 민법상 계약상의 법리가

작용하는 반면, 계약 대상물인 소프트웨어는 지

적창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법

리를 따른다.[3]

또 다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도급/수급 개발

프로젝트는 도급자와 수급자의 협력이 필수적이

라 여겨진다. 도급자는 업무 프로세스 및 비즈니

스 로직에 대한 전문가이며 개발될 소프트웨어의

잠재적 이용자 이지만, 수급자는 도급자의 요구

를 충족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의무를 가지

고 있는 기술 전문가 일 뿐이기 때문이다[2][3].

따라서 도급자의 협력 없이 수급자가 도급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소프트웨어 개발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2][8]. 한국저작권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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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되는 소프트웨어 완성도 감정 분쟁의 대부분

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가지는 이러한 특성

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각각의 역

할 분담이 모호한 부실한 용역계약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3 소프트웨어 완성도 감정과 판례 분석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관련 감정사건 판례

집[4][5][6]에 수록된 완성(하자)도 감정 29개 판

례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첫째 소프트웨어 개발

이 미완성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

부분 도급자가 승소하였으며(도급자 용역대금 지

급 시), 완성은 하여 납품되었으나 기능상의 하

자가 발생하여 분쟁이 일어난 경우 하자의 경중

에 따라 도급자와 수급자의 승소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특이한 점은 계약서 상에

나타난 원고의 역할(예; 자료제공 및 협조 미흡)

이 결여되어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

우 법원은 수급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점이다.

3. 소프트웨어 완성도, 하자, 기성고에 대한 

정의 정리

현재 소프트웨어 완성도, 또는 하자 및 기성고

에 대한 정의는 혼동되어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각각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집 또는 법률적 정의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소프트웨어 완성도

한국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 완성도 감

정 매뉴얼은 완성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

다[12];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완성된 정도, 혹은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요구

를 만족한 정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SW 도급관계에서 제작

물의 공급 업무가 완성되었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3];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

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

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

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함으로 ...”

위 정의 및 판례에 따르면 SW 완성도라고 함

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되었

음을 전제로, 프로그램이 도급자(사용자)의 요구

를 ‘질적으로 만족시키는 정도’라 정의할 수 있

다. ‘질적으로 만족시키는 정도’란 다시금 도급

계약관련 문서에 포함될 수 있는 ‘표현될 수 있

는 기능적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정도와, 도급

계약관련 문서에 포함되기 어려운 ‘표현되기 어

려운 사용상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현되기 어려운 사용상의

요구사항’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의미한다.

3.2 소프트웨어 하자

‘하자’의 사전적 의미는 “옥의 얼룩진 흔적이라

는 뜻으로, ‘흠’을 이르는 말”이며, 법률적으로는

“당사자가 예기한 상태나 성질이 결여되어 있는

일”을 지칭한다. 민법주해XV에는 하자를 “일이

보증된 성질을 갖지 않는 경우 및 그 경제적 가

치 혹은 통상 또는 계약상 예정된 일정한 효용을

멸실 또는 감소시키는 결점이 있는 경우”로 정의

하고 있다[9]. 즉 하자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제품

이 완성된 상태에서 예상하였던 상태나 성질이

결여된 ‘흠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자’와 미완

성은 명백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에서 법적으로 도급자는 하자를 이

유로 수급자의 보수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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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반면 미완성 상태일 경우 도급자는 수급자의

보수청구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요

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행사가

가능하여진다[3]. 이를 위하여 기성고율 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하자와 버그는 구별되어야

한다. 하자와 버그는 기본적으로 수정-보완되어

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하자는 사용자 액션

이 예기치 않은 시스템 에러 상황을 불러일으킬

때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개발자의 실수로 불완

전한 코드 개발에 기인한다[14]. “버그는 소프트

웨어가 예상하지 못한 잘못된 결과를 내거나, 오

류가 발생하거나, 착오나 오작동이 발생하는 등

의 문제를 뜻한다. 버그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나 설계 과정에서의 오류 때문에 발생한다”[15].

따라서 하자와 버그는 운영 상태에서 계약된 유

지보수 기간 동안 무상으로 보완되는 것이 일반

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자는 해당 소

프트웨어 서비스 운영 중 내외부적 요인으로 예

를 들어 예상하지 못하는 입력 값, 연관 시스템

과의 인터페이스 불일치, 운영환경과의 불일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반면, 버그는 시스템 기

능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소스코드

에 내포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4][15][16].

3.3 소프트웨어 기성고

‘기성고’ 또는 ‘기성고율’ 개념은 주로 건설-건

축 도급/수급계약관계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

을 때 쓰이는 개념으로, 계약 대비 시공된 공정

비율 감정에 따른 댓가 산정 목적으로 이용된다

[10]. 기성고는 기본적으로 미완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기성고가 100%일 때는 완성된 상태로

수급자는 하자보수의 의무를 가지는 반면, 도급

자는 보수지급의 의무를 가진다[3].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한 건설-건축 대상물과 같이 도급계

약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공정의 진행 방법

에 있어서 차이를 가진다.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

면 요구분석->설계->개발->검수(통합테스트)

->이전 및 하자보수의 단계를 거치는 공통점이

있으나, 건축-건설 공정에서는 각 단계별 전문적

이고 실체적인 결과물이 있어 기성고율 산정 및

분쟁의 책임소재 규명이 비교적 명확한 반면, 소

프트웨어 개발 공정에서는 도급자와 수급자의 협

업에 따라 대부분 개발공정이 진행되며 결과물이

구체화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

기성고율 분쟁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 가중

치와 계발 단계별 도급자/수급자의 수행 역할을

분석하여. 이를 함께 고려한 기성고율을 산정하

는 것이 올바르다 할 수 있다.

3.4 소프트웨어 완성도/기성고율 분쟁에서 

하자 또는 미완성 책임규명

소프트웨어 공학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공

정 단계에 따라 도급자와 수급자의 수행작업 분

담 및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 이는

소프트웨어 제작물이 지적창작물로서 도급 개발

계약 당시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없는 많은 도급

자의 요구사항(Requirements)이 존재할 수 있으

며, 도급자의 협력 없이 수급자는 도급자가 원하

는 개발계약 대상물을 완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급계약의 기초자료로는 도급자가 제

공하는 제안요청서(RFP: Requirement for

Proposal)와 수급자가 제시하는 제안서(Proposal)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추상적 제안 수준을 넘

지 못하며, 도급계약 후 요구분석(Requirements

Analysis) 단계에서 수급자의 주도하에 도급자의

협력으로 점차 구체성을 더하게 된다. 요구분석

단계 결과물을 토대로 수급자는 디자인을 수행하

며, 도급자는 요구분석 결과물과 디자인 단계 결

과물을 검토하여 개발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개

발 단계에서 또한 수급자는 프로그램 모듈 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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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물을 도급자와 함께 테스트하여 도급자의 요구

사항이 올바로 반영되었는지 피드백을 받을 필요

가 있다. 완성 후 통합테스트는 도급자가 지정한

전문가 또는 도급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수급

자는 테스트를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은 도급자와 수급자의 협업

이 필수적으로, 어느 한쪽의 협력이 없으면 개발

공정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문제가 발견되는 것

이 일반적이며,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 따

라서 분쟁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은 완성도/기

성고율 감정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4. 소프트웨어 완성도감정과 소프트웨어 

기성고율감정 분리 제언

3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완성

도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당초 예정된 개발공정

이 완료된 소프트웨어가 도급자(사용자)의 요구

를 얼마나 만족시키고 있는지에 관계된다. 이 때

도급자의 요구는 기능상 품질에 대한 요구와 사

용상 품질에 대한 요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

능상 품질에 대한 요구는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

며, 현행 소프트웨어 완성도 감정평가는 기능상

품질에 대한 평가이다. 기능상 품질에 대한 완성

도 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따라

서 계약 시 ’예정된 개발공정’이 완료된 소프트웨

어에 한정되어야 한다. 즉 통합테스트를 거쳐 최

소한 납품검사가 완료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완

성도를 이유로 도급자의 불만제기가 있을 경우

어떠한 하자 및 버그가 존재하는 지? 전체 소프

트웨어 기능 중 하자를 가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상의 품질에 대한 감정은 하나의

큰 연구 주제로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3.2장에서 살펴본 기성고율은 제작품 완성을

위한 단계별 개발 진척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

성고율 감정을 완성도 감정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요구분석 단계->설

계 및 디자인 단계->개발 단계(단위 기능 테스

트 포함)->통합테스트->검수 및 인수단계->운

영 및 유지보수단계”로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소

프트웨어 공학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연구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중 23.8%는 다양한 이유로 개발

공정이 완료되지 못하고 중단되고 있으며, 이는

도급/수급 계약관계에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 또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발공정이 완료되지 못한 책임에 대한 법

리적 다툼이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성고율 감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단계에 대한 비율 감정이 요구되며, 각

단계별 도급자/수급자의 역할 수행 여부 및 정도

를 함께 고려하여 전체 프로세스에서 기성고율을

산정하는 것이 올바르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에 대한 분쟁 사례 경

우, 수급자는 도급자의 협력을 받아 도급자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정확한 요구분석을 필요로 하는

데, 수급자 대부분은 보유한 ERP 시스템을 도급

자의 요구에 맞추어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 즉 수급자는 대부분의 시스

템 기능 구현이 완료된 상태에서 개발단계를 수

행하게 되는데, 기성고율 감정에서 단순히 기 개

발된 시스템 기능만을 대상으로 기성고율 산정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ERP

시스템 개발의 핵심은 사용자의 요구분석 및 비

즈니스 로직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기성고율 감정에서 위 언급된 점을 고려하는 것

이 올바른 기성고율 감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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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언

기존 소프트웨어 완성도감정 범주에는 완성된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하자, 버그 등에 대한 도급

자(사용자)의 기능상 불만족 정도에 대한 평가뿐

만이 아니라, 기능상 미완성된 소프트웨어 기성

고율을 산정하는 것까지, 거의 동일한 감정 프로

세스를 따르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소프트웨어 완성도 감정의 문

제점을 적시하고, 소프트웨어 완성도감정과 소프

트웨어 기성고율 감정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감정

프로세스 및 감정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는 당위

성을 주장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완성도 감정 또는 기성고율 감정

에서 종종 미완성된 부분으로 감정된 기능에 대

한 손해액 또는 완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산정

이 감정 요청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완성도/기성

고율 감정에서 비용 산정은 해당 감정의 부수적

감정분야로서 별도로 고려되어져야 한다.

소프트웨어 완성도 감정평가에서 사용상 품질

에 대한 요구는 기능상 품질 못지않게 중요한 부

분이나, 정량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용

성 감정평가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거의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

키는 정도’를 완성도라고 정의하고 있는 판례와

법률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전문

가 감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Niels의 연구

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실제 사용자 테스트 없이,

Software Ergonomics 전문가 감정만으로도 소프

트웨어 질적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상의 결

점 대부분을 찾아 낼 수 있다고 한다[11]. 사용자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질적 품질에 대한 감정 방

법은 향후 연구 주제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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